
<청렴 알리미>     공직자 비위 적발사례 전파    (12월 3주차)

◈ 우리 부에서는 『청렴 알리미』를 통해 주요 비위 적발사례를 주기적으로 

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. 

 ◇ 금품·향응 수수 등 비위사례

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, 금품 제공 등

ㅇ 골프 용품 3개를 제공하겠다는 업무 관련자의 말을 듣고, 파우치를 다른 직원에게 

전달 · 제공하도록 요구하고,

- 이를 수령한 직원은 임직원 2명에게 1개씩을 제공하고 1개는 본인이 사무실에 보관, 

해당 부서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상급자에게 골프 용품을 전달할 때 동행하는 등 

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및 제공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이를 방관

국외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로부터 양주선물 수수 등

ㅇ 국외 교육훈련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귀국길에 돈을 모아 면세점에서 구입한 

양주를 관리자에게 선물로 제공, 수수

직무관련 업체로부터 명절선물 수수 등

ㅇ 과거 입찰에 참가하여 탈락한 이력이 있는 업체 대표가 택배로 보내온 20만원 

상당의 명절선물을 수수하고, 해당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신고

특수목적법인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고, 관리자로서 이를 승인

ㅇ 특수목적법인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해당 법인의 업무처리와 무관한 부서 회식비, 

간식비 등을 결제할 때 사용하였고,

 - 부서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해당 법인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을 

인지하면서도 부서 회식비 사용 등에 일부 공모하여 사용


